
부천시 사무 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 가. 제안일자  제안자 : 2006년 11월 13일  부천시장 제출

 나. 회부일자 : 2006년 11월 14일

 다. 상정  의결일자

  ○ 제132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6차 행정복지 원회(2006년 12월 11일)  

    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   (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 김 의)

 □ 제안이유

  ○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달체계 구축을 한 수요자 심의 업무체계    

      개편에 따라 긴 복지조사 업무를 구청장에게 임하는 한편, 동사무소  

      기능에 맞지 아니하는 동 임사항을 삭제하는 등, 그 밖에 행 규정  

      의 운 상 나타난 일부 미비 을 개선․보완하려는 것임. 

 □ 주 요골자

  ○ 주민생활지원과 소  사무  긴 복지지원 상자 장확인  조사  

       업무를 구청장에게 임함.(안 별표)

  ○ 사회복지과 소  사무  임사무명, 단 사무명  근거법 용 등을  

       법에 맞도록 조정함.(안 별표)

  ○ 동 임사항  요보호 상자 조사 사무를 삭제함.(안 별표)



3. 질의  답변요지

    ○ 없  음

4. 토론요지

  가. 찬성토론

    ○ 없  음

  나. 반 토론

    ○ 없  음

5. 심사결과

    ○ 원 안의결

6. 소 수 의견 요지

    ○ 없  음

7. 기 타  필요한  사항

    ○ 없  음



의 안

번 호
제55호 제출년월일 : 2006. 11. 13.

제  출  자 : 부 천 시 장의  결

년월일

2006.12.21

( 제132회)

부천시 사무 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제안이유 

  ○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달체계 구축을 한 수요자 심의 업무

체계 개편에 따라 긴 복지조사 업무를 구청장에게 임하는 한

편, 동사무소 기능에 맞지 아니하는 동 임사항을 삭제하는 등, 

그 밖에 행 규정의 운 상 나타난 일부 미비 을 개선․보완

하려는 것임. 

□ 주 요골자

  ○ 주민생활지원과 소  사무  긴 복지지원 상자 장확인  

조사업무를 구청장에게 임함.(안 별표)

  ○ 사회복지과 소  사무  임사무명, 단 사무명  근거법 용 

등을 법에 맞도록 조정함.(안 별표)

  ○ 동 임사항  요보호 상자 조사 사무를 삭제함.(안 별표)



부천시조례  제   호

부천시 사무 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사무 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제1호 농산지원과란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란을 다음과 같이 

신설한다.

실과소별 임사무명 단  사 무 명 근거법 용
수임

기

주민생활

지원과

 긴 복지에 

 한 다음의 

 권한

가. 긴 복지지원 상자 

  장 확인  사후조사

나. 긴 복지지원

․「긴 복지지원법」

  제8조․제13조

․「긴 복지지원법」

  제8조

별표  제1호 사회복지과 2. 행여사망자 장제비 지 란, 3. 요보호자의

생계보조란, 4. 보호비용의 징수란  5. 생활보호 상자에 한 사항

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6. 취로사업란  8. 구호에 한 다음의

권한란을 각각 삭제한다.

2. 행여사망자 장제비 지
․「국민기 생활 보장

법」

  제14조

3. 수 자의 생계 보조
․「국민기 생활 보장

법」

  제7조․제8조

4. 보장비용의 징수
․「국민기 생활 보장

법」

  제46조



5. 수 (권)자에 한 사항 가. 수 권자 조사

나. 수 자 보호 

  리

․「국민기 생활 보장

법」

  제22조 내지 제25조

․「국민기 생활 보장

법」

  제26조․제27조․제29조 

   제30조

별표  제2호 사회복지과 2. 구호에 한 다음의 권한란을 삭제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 공 포 한  날 부터  시행 한 다.



신․구조문 비표

1. 부천시 사무의 구 임사항   

               행 개         정         안

실과
소별

  임
사무명

단  
사무명 근거법 용 수임

기
실과

소별

  임

사무명
단  사 무 명 근거법 용 수임

기

〈신  설〉 주민생활

지원과

긴 복지에

한 다음의

권한

가. 긴 복지지원

  상자 장 

  확인  사후

  조사

나. 긴 복지지원

․「긴 복지지원법」

  제8조․제13조

․「긴 복지지원법」

  제8조

구청장

사회복지과 1.(생  략)

2. 행여사망자

  장제비 지

3. 요보호자의

  생계보조

4. 보호비용의

  징수

․생활보호법 제14조

․생활보호법 제5조,

  제5조의2

․생활보호법 제39조

구청장 ---- 1.( 행과 

  같음)

2. 행여사망자

  장제비 지

3. 수 자의 

  생계 보조

4. 보장비용의

  징수

․「국민기 생활

  보장법」제14조

․「국민기 생활

  보장법」제7조․

  제8조

․「국민기 생활

  보장법」제46조

---



               행 개         정         안

실과
소별

  임
사무명

단  
사무명 근거법 용 수임

기
실과

소별

  임

사무명
단  사 무 명 근거법 용 수임

기

5. 생활보호

  상자에

  한 사항

가. 생활보호

  상자 조사

나. 생활보호

  상자 보호

   지도․지

  시

․ 생활보호법 제17조,

  제19조

․ 생활보호법 제21조

  제22조

5. 수 (권)자

  에 한

  사항

가. 수 권자

  조사

나. 수 자

  보호 

  리

․「국민기 생활

  보장법」제22조

  내지 제25조

․「국민기 생활

  보장법」제26조․

  제27조․제29조

   제30조

6. 취로사업 ․생활보호법시행령

  제12조

〈삭  제〉

7. (생  략) 7. ( 행과

  같음)

8. 구호에 

  한 다음의

  권한

가. 요보호 상

  자 조사

․생활보호법 제17조

   제19조

〈삭  제〉

9.․10.(생  략) 9.․10.( 행과 

  같음)



2. 부천시 사무의 동  임사항   

                  행 개          정         안

실과

소별
임사무명 단 사무명 근거법 용

수임

기

실과

소별
임사무명 단 사무명

근거법 

용

수임

기

사  회

복지과

1. (생  략) 동 장 ---- 1. ( 행과 같음) ----

2. 구호에 한 

  다음의 권한

가. 요보호 상자

  조사

․「생활보호법」

  제17조  제19조

〈삭  제〉

3. (생  략) 3. ( 행과 같음)


